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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주시  고시  제2011-71호

월미 농공단지 지정(개발계획)변경 및 
실시계획변경 고시

 우리시 월미동 47번지 일원에 조성중인 월미농공단지조성사업과 

관련하여『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』제15조 

규정에 의거 농공단지지정(개발계획)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

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1년  07월 12일

공   주   시   장

1. 사업의 명칭 

  ○ 월미 농공단지 조성사업

2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  ○ 성 명 :  우리산업개발(주) 대표 신홍섭

  ○ 주 소 :  충남 공주시 신관동 340-10번지 덕성상가 2층 

3. 농공단지의 지정목적

  ○ 농공단지조성을 통한 농외소득원 개발 및 고용인력 창출로 지역경제  

     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도모

4.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

  나. 위 치 :  충남 공주시 월미동 산47번지 일원

  다. 면 적 :  149,684.0㎡ (당초 : 138,070.0㎡, 증 11,614.0㎡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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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농공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

  가. 개발기간 : 2008 ~ 2011년 12월 31일

  나. 방    법 : 민간개발

6.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

  가. 주요유치업종: 식료품 제조업,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, 금속가공제품 제조업,  

    전자부품·컴퓨터·영상·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, 기타운송  

    장비제조업,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

  나. 유치업종배치계획

구분

도    면
표시번호  중  분  류 면 적(㎡) 구성비(%)

비 고

기정 변경 당초
변경 기정 증감 변경 기정 변경

총      계 138,070.0 증) 11,614.0 149,684.0 100.0 100.0

합      계 108,530.0 증) 11,262.7 119,792.7 78.6 80.0

산업
시설
용지

A1-1 A1-1 C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9,864.0 감) 14.0 9,850.0 7.1 6.6

A2-1 A2-1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7,174.0 감) 1.8 7,172.2 5.2 4.8

A3-1 A3-1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3,023.0 감) 348.0 32,675.0 23.9 21.8

A3-2 A3-2
C26 전자부품․컴퓨터․영상

    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
2,234.0 증) 53.4 2,287.4 1.6 15

A4-1

A4-1

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

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
5,620.0

증) 12,017.6 30,400.6

4.1

20.3 획지합병

A4-2
C10 식료품 제조업

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
12,763.0 9.2

A4-3 A4-2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8,140.0 감) 851.5 27,288.5 20.4 18.2

A5-1

A5-1 C10 식료품 제조업

5,620.0 감) 316.5

3,056.6 4.1 2.0
A5-1

획지분할

A5-2 C10 식료품 제조업 2,246.9 1.5
A5-1

획지분할

A5-2

A5-3
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

C10 식료품 제조업
4,092.0 증) 723.5

1,853.7 3.0 1.2
A5-2

획지분할

A5-4
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

C10 식료품 제조업
2,961.8 2.0

A5-2
획지분할

기 타 

(지원시설 및 공공시설, 녹지용지시설)
29,540.0 증) 351.3 29,891.3 21.4 20.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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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        분

면               적 (㎡) 구성비(%)

비     고

기   정 변   경 변 경 후 기정 변경

총      면      적 138,070.0 증) 11,614.0 149,684.0 100.0 100.0

산 업 시 설 용 지 108,530.0 증) 11,262.7 119,792.7 78.6 80.0

지 원

시 설

용 지

소    계 2,394.0 증) 35.1 2,429.1 1.7 1.6

근린생활시설 1,024.0 감) 35.1 988.9 0.7 0.6

주 차 장 913.0 증) 69.5 982.5 0.7 0.7 주차장 2개소

관 리 실 457.0 증)  0.7 457.7 0.3 0.3

공 공

시 설

용 지

소    계 17,066.0 감) 370.0 17,436.0 12.4 11.7

도    로 16,588.0 감) 47.4 16,540.6 12.0 11.1 중로1개소, 소로7개소

오 ·폐 수
처 리 장 478.0 감) 1.7 476.3 0.4 0.3

유 수 지 - 증) 419.1 419.1 - 0.3 녹지시설용지 내 시설세분

녹 지

시 설

용 지

소    계 10,080.0 감) 53.8 10,026.2 7.3 6.7

완충녹지 10,080.0 감) 53.8 10,026.2 7.3 6.7

7.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 계획 

▣ 토지이용계획

  가. 토지이용계획

  나. 토지이용계획도 : 게재생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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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주요기반시설계획

  가. 교통시설계획

   1) 도로

   ■ 도로총괄표

유별

합계 1류 2류 3류

노선수
연장

(m)

면적

(㎡)
노선수

연장

(m)

면적

(㎡)
노선수

연장

(m)

면적

(㎡)
노선수

연장

(m)

면적

(㎡)

합계 8 1,391.3 16,540.6 5 527.4 5,322.0 1 668.9 10,328.8 2 178.8 889.8

광로 - - - - - - - - - - - -

대로 - - - - - - - - - - - -

중로 1 668.9 10,328.8 - - - 1 668.9 10,328.8 - - -

소로 7 722.4 6,211.8 5 543.6 5,322.0 - - - 2 178.8 889.8

   ■ 도로 결정조서

구분

규모

기능
연장

(m)
기점 종점

사용

형태

주  요

경과지

최  초

결정일
비고

등급 류별 번호
폭원

(m)

기정 중로 2 1 15 집산도로 665.5 381-2답 329전 일반도로 농공단지

변경 중로 2 1 15 집산도로 668.9 381-2답 329전 일반도로 농공단지

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73.4 중로2-1 358-2답 일반도로 농공단지

변경 소로 1 1 10 국지도로 76.6 중로2-1 358-2답 일반도로 농공단지

기정 소로 1 2 10 국지도로 110.0 중로2-1 385-1전 일반도로 농공단지

기정 소로 1 3 10 국지도로 92.3 중로2-1 337-3전 일반도로 농공단지

변경 소로 1 3 10 국지도로 105.3 중로2-1 337-3전 일반도로 농공단지

기정 소로 1 4 10 국지도로 201.4 중로2-1 430도 일반도로 농공단지

기정 소로 1 5 10 국지도로 50.3 중로2-1 329-3임 일반도로 농공단지

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131.6 소로1-2 산47임 일반도로 농공단지

변경 소로 3 1 6 국지도로 132.2 소로1-2 산47임 일반도로 농공단지

기정 소로 3 2 3 특수도로 53.9 소로1-3 소로1-1
보행자

전용도로
농공단지

변경 소로 3 2 3 특수도로 46.6 소로1-3 소로1-1
보행자

전용도로
농공단지

- 4 -



   2) 주차장 계획

   ■ 주차장 결정(변경)조서

구분
도면
표시
번호

시설명 시설의
세  분 위    치

면적(㎡)
최  초
결정일 비고

기정 변경 변경후

변경 B1-1 주차장
노  외

주차장

월미동 329-3번지 

일원
475 증) 81.9 556.9

변경 B2-1 주차장
노  외

주차장

월미동

367-2번지 일원
438 감) 12.4 425.6

  나. 공간시설계획

   1) 녹지

   ■ 녹지 결정(변경)조서

구분
도면
표시
번호

시설명 시설의
세  분 위    치

면적(㎡)
최  초
결정일 비고

기정 변경 변경후

변경 D1-1 녹지 완충녹지
월미동

산47번지 일원
740 증)  13.5 753.5

변경 D1-2 녹지 완충녹지
월미동

산47번지 일원
1,077 감) 416.1 660.9

유수지
419.1㎡
공공시설

용지로 세분

변경 D1-3 녹지 완충녹지
월미동

산47번지 일원
1,423 감) 393.0 1,030.0

변경 D1-4 녹지 완충녹지
월미동

산47번지 일원
4,523 증) 416.7 4,939.7

변경 D1-5 녹지 완충녹지
월미동

산47번지 일원
2,214 증) 225.3 2,439.3

변경 D1-6 녹지 완충녹지
월미동

산47번지 일원
103 증)  99.8 202.8

  다. 방재시설계획

   1) 유수지

   ■ 유수지 결정(변경)조서

구분
도면
표시
번호

시설명 시설의
세  분 위    치

면적(㎡)
최  초
결정일 비고

기정 변경 변경후

기정 D1-2 유수지
저류

시설
월미동 358-2번지 425 감) 425.0 -

변경 C1-2 유수지
저류

시설
월미동 358-2번지 - 증) 419.1 419.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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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라. 수질오염방지시설

   1) 수질오염방지시설

   ■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(변경)조서

구분
도면
표시
번호

시설명 시설의
세  분 위    치

면적(㎡)
최  초
결정일 비고

기정 변경 변경후

변경 C1-1
수질오염

방지시설

오․폐수

처리장

월미동

358-2번지
478 감) 1.7 476.3

8. 농공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

  가. 용수공급계획

구      분 용수량(㎥/일) 비고

총                계 672.56

산업시설용지 공업용수 566.12

소 화 용 수 50.00

생활용수

계 56.44

공장용지 종업원 생활용수 53.29

지원시설의 상근인구 생활용수 0.50

농공단지 이용인구 생활용수 2.65

  나. 오·폐수처리계획

구      분 발생량 (㎥/일) 비고

총                계 363.71

산 업 시 설 용 지 공 업 폐 수 317.89

생활오수

계 45.82

공장용지입주업체 종업원 21.31

급식시설 15.99

지원시설용지에 의한 상근인구 2.12

공장용지 및 지원시설 이용인구 6.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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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다. 전력공급계획

   - 연간전력수요량 23,580MWh/년 (최대 부하 5,151.82kw)

  라. 통신시설계획

   - 수요량 556.65 회선

   마. 에너지 공급계획

   - 연료수요량 4,600.41kl/year

- 7 -



9.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사항 

□ 세분된 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

  1) 용도지역 결정(변경)조서

구    분

면   적(㎡)

구성비(%) 비  고

기 정 변 경 변경후

소    계 138,070.0 - 149,684.0 100.0

관 리 지 역 138,070.0 증) 11,614.0 149,684.0 100.0

보 전 관 리 지 역 - - - -

생 산 관 리 지 역 - - - -

계 획 관 리 지 역 138,070.0 증) 11,614.0 149,684.0 -

□ 도시관리계획 개발진흥지구 결정 조서

  1) 개발진흥지구 결정(변경)조서 

구 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(㎡)
최초

결정일
비고

기정 공주(005)
월미농공

단    지

산업개발

진흥지구
월미동 138,070.0

변경 공주(005)
월미농공

단    지

산업개발

진흥지구
월미동 149,684.0

□ 도시관리계획(제2종지구단위계획) 결정변경조서

  1)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조서

구분
도면
표시
번호

지구명 구역의
세분 위치

면  적(㎡)
최초

결정일 비고
기정 변경 변경후

변경 공주
(005)

월미

농공단지 

제2종

지구단위

계획구역

산업형

공주시 

월미동

산47번지

외 102필지

138,070 증) 11,614.0 149,684.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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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

  1) 도시관리계획 (도로)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

규모

기능
연장

(m)
기점 종점

사용

형태

주  요

경과지

최  초

결정일
비고

등급 류별 번호
폭원

(m)

기정 중로 2 1 15 집산도로 665.5 381-2답 329전 일반도로 농공단지

변경 중로 2 1 15 집산도로 668.9 381-2답 329전 일반도로 농공단지

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73.4 중로2-1 358-2답 일반도로 농공단지

변경 소로 1 1 10 국지도로 76.6 중로2-1 358-2답 일반도로 농공단지

기정 소로 1 2 10 국지도로 110.0 중로2-1 385-1전 일반도로 농공단지

기정 소로 1 3 10 국지도로 92.3 중로2-1 337-3전 일반도로 농공단지

변경 소로 1 3 10 국지도로 105.3 중로2-1 337-3전 일반도로 농공단지

기정 소로 1 4 10 국지도로 201.4 중로2-1 430도 일반도로 농공단지

기정 소로 1 5 10 국지도로 50.3 중로2-1 329-3임 일반도로 농공단지

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131.6 소로1-2 산47임 일반도로 농공단지

변경 소로 3 1 6 국지도로 132.2 소로1-2 산47임 일반도로 농공단지

기정 소로 3 2 3 특수도로 53.9 소로1-3 소로1-1
보행자

전용도로
농공단지

변경 소로 3 2 3 특수도로 46.6 소로1-3 소로1-1
보행자

전용도로
농공단지

 

2) 주차장

 ■ 주차장 결정(변경)조서

구분
도면
표시
번호

시설명 시설의
세  분 위    치

면적(㎡)
최  초
결정일 비고

기정 변경 변경후

변경 B1-1 주차장
노  외

주차장

월미동 329-3번지 

일원
475 증) 81.9 556.9

변경 B2-1 주차장
노  외

주차장

월미동

367-2번지 일원
438 감) 12.4 425.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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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공간시설

 ■ 녹지 결정(변경)조서

구분
도면
표시
번호

시설명 시설의
세  분 위    치

면적(㎡)
최  초
결정일 비고

기정 변경 변경후

변경 D1-1 녹지 완충녹지
월미동

산47번지 일원
740 증)  13.5 753.5

변경 D1-2 녹지 완충녹지
월미동

산47번지 일원
1,077 감) 416.1 660.9

유수지
419.1㎡
공공시설

용지로 세분

변경 D1-3 녹지 완충녹지
월미동

산47번지 일원
1,423 감) 393.0 1,030.0

변경 D1-4 녹지 완충녹지
월미동

산47번지 일원
4,523 증) 416.7 4,939.7

변경 D1-5 녹지 완충녹지
월미동

산47번지 일원
2,214 증) 225.3 2,439.3

변경 D1-6 녹지 완충녹지
월미동

산47번지 일원
103 증)  99.8 202.8

4) 방재시설

 ■ 유수지 결정(변경)조서

구분
도면
표시
번호

시설명 시설의
세  분 위    치

면적(㎡)
최  초
결정일 비고

기정 변경 변경후

기정 D1-2 유수지
저류

시설
월미동 358-2번지 425 감) 425.0 -

변경 C1-2 유수지
저류

시설
월미동 358-2번지 - 증) 419.1 419.1

  5) 수질오염방지시설

 ■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(변경)조서

구분
도면
표시
번호

시설명 시설의
세  분 위    치

면적(㎡)
최  초
결정일 비고

기정 변경 변경후

변경 C1-1
수질오염

방지시설

오․폐수

처리장

월미동

358-2번지
478 감) 1.7 476.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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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□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사항

   1)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

 ■ 산업시설용지

도면
표시
번호

가구
번호

면적(㎡)

획지

비  고
위 치

면 적(㎡)

기정 변경 변경 후

합계 119,792.7 108,530.0 증) 11,262.7 119,792.7

A1 1 1 9,850.0 월미동 384번지 일원 9,864.0 감) 14.0 9,850.0

A2 1 1 7,172.2 월미동 364-1번지 일원 7,174.0 감) 1.8 7,172.2

A3
1 1

34,962.4
월미동 산47번지 일원 33,023.0 감) 348.0 32,675.0

2 2 월미동 산48-1번지 일원 2,234.0 증) 53.4 2,287.4

A4

1
1

57,689.1

월미동 산45-5번지 일원 5,620.0
증) 12,017.6 30,400.6

2 월미동 산45-5번지 일원 12,763.0

3 2 월미동 산57-1번지 일원 28,140.0 감) 851.5 27,288.5

A5

1
1

10,119.0

월미동 336-7번지 일원 5,620.0 감) 316.5
3,056.6

2 2,246.9

2
3

월미동 329-3번지 일원 4,092.0 증) 723.5
1,853.7

4 2,961.8

 ■ 지원시설용지

도면
표시
번호

가구
번호

면적(㎡)

획지

비  고
위 치

면 적(㎡)

기정 변경 변경 후

합계 2,429.1 2,394 증) 35.1 2,429.1

B1 1 556.9 월미동 329-1번지 일원 475 증) 81.9 556.9

B2

1 425.6 월미동 367-2번지 일원 438 감) 12.4 425.6

2 457.7 월미동 366-2번지 일원 457 증) 0.7 457.7

3 988.9 월미동 368번지 일원 1,024 감) 35.1 988.9

 ■ 공공시설용지

도면
표시
번호

가구
번호

면적(㎡)

획지

비  고
위 치

면 적(㎡)

기정 변경 변경 후

합계 895.4 478 - 895.4

C1 1 476.3 월미동 358-2번지 일원 478 감) 1.7 476.3

C1 2 419.1 월미동 358-2번지 일원 - 증) 419.1 419.1
녹지시설용지내

저류시설 세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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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건축물의 용도․건폐율․용적률․높이에 관한 결정조서

      ■ 산업시설용지 및 지원시설용지

도 면

번 호
위       치 구  분 계   획   내   용

- 산업시설용지

용 도

허용

용도

공업지역내 허용가능한 건축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

관한 법률 제2조 1항의 공장 및 부대시설 (관련법령에서 불허하는

경우 제외)

A1-1

~

A5-4

충남 공주시

월미동 산47번지 일원

중분류(코드번호) 업   종

C10  식료품 제조업

C25  금속가공제품제조업

C26
 전자부품․컴퓨터․영상․음향 및 통신장비

 제조업

C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

C31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

C39 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

불허

용도
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
건폐율   70% 이하 (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53조)

용적률  150% 이하 (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58조)

B2-2
~

B2-3
지원시설용지 높  이  -

□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

    가) 교통처리계획

   ◦ 차량출입불허구간

도면번호 위   치 계 획 내 용 비  고

-
공주시 월미동 

368-5번지 일원
◦ 진입도로 (15m) 지정 ◦설치위치 :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도 참조

10. 수용ㆍ사용할 토지ㆍ 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 

   세목과 그 소유자 및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 

   인의 성명ㆍ 주소 : 별첨. 

11. 관계서류는 공주시청 기업유치과(041-840-2351)에 비치하고    

   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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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첨]

토 지 조 서

<지목별 현황>

구분 계 과수원 구거 답 대지 도로 임야 장 전 체

필지수
기정 103 2 16 20 3 14 22 - 25 1

변경 105 2 7 20 3 12 22 12 25 2

면 적

(㎡)

기정 138,070.0 1,724.0 2,820.0 28,201.0 1,678.0 1,641.0 67,100.0 - 33,613.0 1,293.0

변경 149,684.0 1,724.0 724.0 28,201.0 1,678.0 1,090.0 78,375.0 2,647.0 33,952.0 1,293.0

증감 11,614.0 - -2,096.0 - - -551.0 11,275.0 2,647.0 339.0 -

구성비

(%)

기정 124.3 1.3 2.0 20.4 1.2 1.2 48.6 24.3 24.3 1.0

변경 100.0 1.2 0.5 18.8 1.1 0.7 52.3 1.8 22.7 0.9

<지목별 편입조서>

번호 동 지 번 지목
지적면적

(㎡)

편입면적(㎡)
증감 소 유 자 주     소 비고

기정 확정

1 월미 334-1 과 962 962 962.0 -
주식회사

무궁화신탁

서울특별시  강남구 대치동 946-1 

글라스타워빌딩 19층

2 월미 336-5 과 762 762 762.0 -
주식회사

무궁화신탁

서울특별시  강남구 대치동 946-1 

글라스타워빌딩 19층

3 월미 334-2 구 10 10 10.0 -
주식회사

무궁화신탁

서울특별시  강남구 대치동 946-1 

글라스타워빌딩 19층

4 월미 336-2 구 271 271 271.0 -
주식회사

무궁화신탁

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-1 

글라스타워빌딩 19층

5 월미 336-3 구 63 63 63.0 -
주식회사

무궁화신탁

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-1 

글라스타워빌딩 19층

6 월미 337-4 구 23 23 23.0 -
주식회사

무궁화신탁

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-1 

글라스타워빌딩 19층

7 월미 358-1 구 241 241 241.0 -
주식회사

무궁화신탁

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-1 

글라스타워빌딩 19층

8 월미 361-4 구 20 20 20.0 -
주식회사

무궁화신탁

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-1 

글라스타워빌딩 19층

9 월미 362-1 구 96 96 96.0 -
주식회사

무궁화신탁

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-1 

글라스타워빌딩 19층

- 월미 420-1 구 176 176 176.0 - 국(농수산부) 　 지목변경 

및 

소유자변경10 월미 420-1 장 176 176 176.0 -
주식회사

무궁화신탁

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-1 

글라스타워빌딩 19층

- 월미 420-2 구 76 76 76.0 - 국(농수산부) 　 지목변경 

및 

소유자변경11 월미 420-2 장 76 76 76.0 -
주식회사

무궁화신탁

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-1 

글라스타워빌딩 19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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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동 지 번 지목
지적면적

(㎡)

편입면적(㎡)
증감 소 유 자 주     소 비고

기정 확정

- 월미 420-3 구 383 383 383.0 - 국(농수산부) 　 지목변경 

및 

소유자변경12 월미 420-3 장 383 383 383.0 -
주식회사

무궁화신탁

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-1 

글라스타워빌딩 19층

- 월미 420-4 구 327 327 327.0 - 국(농수산부) 　 지목변경 

및 

소유자변경13 월미 420-4 장 327 327 327.0 -
주식회사

무궁화신탁

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-1 

글라스타워빌딩 19층

- 월미 420-5 구 513 513 513.0 - 국(농수산부) 　 지목변경 

및 

소유자변경14 월미 420-5 장 513 513 513.0 -
주식회사

무궁화신탁

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-1 

글라스타워빌딩 19층

- 월미 420-6 구 272 272 272.0 - 국(농수산부) 　 지목변경 

및 

소유자변경15 월미 420-6 장 272 272 272.0 -
주식회사

무궁화신탁

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-1 

글라스타워빌딩 19층

- 월미 420-7 구 12 12 12.0 - 국(농수산부) 　 지목변경 

및 

소유자변경16 월미 420-7 장 12 12 12.0 -
주식회사

무궁화신탁

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-1 

글라스타워빌딩 19층

- 월미 420-8 구 137 137 137.0 - 국(농수산부) 　 지목변경 

및 

소유자변경17 월미 420-8 장 137 137 137.0 -
주식회사

무궁화신탁외1

서울특별시  강남구 대치동 946-1

글라스타워빌딩 19층

- 월미 421-1 구거 200 200 200.0 - 국(건설부) 　 지목변경 

및 

소유자변경18 월미 421-1 장 200 200 200.0 -
주식회사

무궁화신탁

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-1 

글라스타워빌딩 19층

19 월미 328-2 답 327 327 327.0 -
주식회사

무궁화신탁

서울특별시  강남구 대치동 946-1 

글라스타워빌딩 19층

20 월미 330-6 답 734 734 734.0 - 공주시 　

21 월미 331 답 2,112 2,112 2,112.0 -
주식회사

무궁화신탁

서울특별시  강남구 대치동 946-1

글라스타워빌딩 19층

22 월미 332 답 2,040 2,040 2,040 -
주식회사

무궁화신탁

서울특별시  강남구 대치동 946-1

글라스타워빌딩 19층

23 월미 333 답 2,162 2,162 2,162.0 -
주식회사

무궁화신탁

서울특별시  강남구 대치동 946-1

글라스타워빌딩 19층

24 월미 336 답 197 197 197.0 -
주식회사

무궁화신탁

서울특별시  강남구 대치동 946-1

글라스타워빌딩 19층

25 월미 358-2 답 2,192 2,192 2,192.0 -
주식회사

무궁화신탁

서울특별시  강남구 대치동 946-1

글라스타워빌딩 19층

26 월미 359-1 답 2,813 2,813 2,813.0 -
주식회사

무궁화신탁

서울특별시  강남구 대치동 946-1

글라스타워빌딩 19층

27 월미 360 답 3,023 3,023 3,023.0 -
주식회사

무궁화신탁

서울특별시  강남구 대치동 946-1

글라스타워빌딩 19층

28 월미 360-1 답 173 173 173.0 -
주식회사

무궁화신탁

서울특별시  강남구 대치동 946-1

글라스타워빌딩 19층

29 월미 360-2 답 1,984 1,984 1,984.0 -
주식회사

무궁화신탁

서울특별시  강남구 대치동 946-1

글라스타워빌딩 19층

30 월미 363 답 3,302 3,302 3,302.0 -
주식회사

무궁화신탁

서울특별시  강남구 대치동 946-1

글라스타워빌딩 19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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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동 지 번 지목
지적면적

(㎡)

편입면적(㎡)
증감 소 유 자 주     소 비고

기정 확정

31 월미 364-1 답 1,289 1,289 1,289.0 -
주식회사

무궁화신탁

서울특별시  강남구 대치동 946-1

글라스타워빌딩 19층

32 월미 366-1 답 1,564 1,564 1,564.0 -
주식회사

무궁화신탁

서울특별시  강남구 대치동 946-1

글라스타워빌딩 19층

33 월미 366-2 답 1,950 1,950 1,950.0 -
주식회사

무궁화신탁

서울특별시  강남구 대치동 946-1

글라스타워빌딩 19층

34 월미 366-3 답 1,891 1,891 1,891.0 -
주식회사

무궁화신탁

서울특별시  강남구 대치동 946-1

글라스타워빌딩 19층

35 월미 380-2 답 2 2 2.0 - 국(건설교통부) 　

36 월미 381-3 답 59 59 59.0 - 국(건설교통부) 　

37 월미 382-4 답 294 294 294.0 -
주식회사

무궁화신탁외1

서울특별시  강남구 대치동 946-1

글라스타워빌딩 19층

38 월미 382-6 답 93 93 93.0 - 국(건설교통부) 　

39 월미 334 대 619 619 619.0 -
주식회사

무궁화신탁

서울특별시  강남구 대치동 946-1

글라스타워빌딩 19층

40 월미 336-1 대 328 328 328.0 -
주식회사

무궁화신탁

서울특별시  강남구 대치동 946-1

글라스타워빌딩 19층

41 월미 365-1 대 731 731 731.0 -
주식회사

무궁화신탁

서울특별시  강남구 대치동 946-1

글라스타워빌딩 19층

42 월미 336-4 도로 3 3 3.0 -
주식회사

무궁화신탁

서울특별시  강남구 대치동 946-1

글라스타워빌딩 19층

43 월미 336-6 도로 31 31 31.0 -
주식회사

무궁화신탁

서울특별시  강남구 대치동 946-1

글라스타워빌딩 19층

44 월미 337-5 도로 40 40 40.0 -
주식회사

무궁화신탁

서울특별시  강남구 대치동 946-1

글라스타워빌딩 19층

- 월미 337-7 도로 195 58 - - 공주시 　
337-7

번지에서
분할
→

337-9번지45 월미 337-9 도로 58 58 58.0 - 공주시 　

46 월미 358-3 도로 53 53 53.0 -
주식회사

무궁화신탁

서울특별시  강남구 대치동 946-1

글라스타워빌딩 19층

47 월미 359-2 도로 69 69 69.0 - 공주시 　

48 월미 363-2 도로 99 99 99.0 -
주식회사

무궁화신탁

서울특별시  강남구 대치동 946-1

글라스타워빌딩 19층

49 월미 364-2 도로 99 99 99.0 - 공주시 　

50 월미 419-1 도로 185 185 185.0 - 국(건설부) 　

- 월미 423 도로 69 69 - - 국(건설부) 　 지목변경 

및 

소유자변경51 월미 423 장 69 69 69.0 -
주식회사

무궁화신탁

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-1 

글라스타워빌딩 19층

- 월미 423-1 도로 13 13 - - 국(건설부) 　 지목변경 

및 

소유자변경52 월미 423-1 장 13 13 13.0 -
주식회사

무궁화신탁

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-1 

글라스타워빌딩 19층

53 월미 423-2 도로 206 206 206.0 - 국(건설부) 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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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동 지 번 지목
지적면적

(㎡)

편입면적(㎡)
증감 소 유 자 주     소 비고

기정 확정

54 월미 424-1 도로 47 47 47.0 - 국(건설부) 　

- 월미 430 도로 699 669 - - 국(국토해양부) 　

430번지 

분할 및 

지목변경

55 월미 430-1 장 469 469 469.0 - 국(국토해양부) 　

56 월미 430-2 도로 200 200 200.0 - 국(국토해양부) 　

57 월미 329-2 임야 331 331 331.0 -
주식회사

무궁화신탁

서울특별시  강남구 대치동 946-1

글라스타워빌딩 19층

58 월미 329-3 임야 3,666 3,666 3,666.0 -
주식회사

무궁화신탁

서울특별시  강남구 대치동 946-1

글라스타워빌딩 19층

59 월미 361-1 임야 145 145 145.0 -
주식회사

무궁화신탁

서울특별시  강남구 대치동 946-1

글라스타워빌딩 19층

60 월미 산47 임야 13,344 13,048 13,048.0 -
주식회사

무궁화신탁

서울특별시  강남구 대치동 946-1

글라스타워빌딩 19층

61 월미 산47-1 임야 1,914 1,914 1,914.0 -
주식회사

무궁화신탁

서울특별시  강남구 대치동 946-1

글라스타워빌딩 19층

62 월미 산47-2 임야 529 529 529.0 -
주식회사

무궁화신탁

서울특별시  강남구 대치동 946-1

글라스타워빌딩 19층

63 월미 산48-1 임야 3,817 3,817 3,817.0 -
우리산업개발

주식회사

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

340-10 덕성상가 201

64 월미 산48-3 임야 13,337 13,337 13,337.0 -
주식회사

무궁화신탁

서울특별시  강남구 대치동 946-1

글라스타워빌딩 19층

65 월미 산52-1 임야 6,347 6,347 6,636.5 289.5
주식회사

무궁화신탁

서울특별시  강남구 대치동 946-1

글라스타워빌딩 19층

지적확정

측량결과

면적증가

66 월미 산53-4 임야 2,652 2,652 2,652.0 -
주식회사

무궁화신탁

서울특별시  강남구 대치동 946-1 

글라스타워빌딩 19층

67 월미 산53-5 임야 3,967 3,967 3,967.0 -
주식회사

무궁화신탁

서울특별시  강남구 대치동 946-1 

글라스타워빌딩 19층

68 월미 산53-10 임야 1,117 1,117 1,117.0 -
주식회사

무궁화신탁

서울특별시  강남구 대치동 946-1 

글라스타워빌딩 19층

69 월미 산53-11 임야 614 614 1,013.4 399.4
주식회사

무궁화신탁

서울특별시  강남구 대치동 946-1 

글라스타워빌딩 19층

지적확정

측량결과

면적증가

70 월미 산53-12 임야 458 458 458.0 -
주식회사

무궁화신탁

서울특별시  강남구 대치동 946-1 

글라스타워빌딩 19층

71 월미 산53-13 임야 1,562 1,562 1,562.0 -
주식회사

무궁화신탁

서울특별시  강남구 대치동 946-1 

글라스타워빌딩 19층

72 월미 산53-14 임야 2,325 2,325 2,325.0 -
주식회사

무궁화신탁

서울특별시  강남구 대치동 946-1 

글라스타워빌딩 19층

73 월미 산53-15 임야 1,697 1,697 1,697.0 -
주식회사

무궁화신탁 외 1인

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-1 

글라스타워빌딩 19층

74 월미 산53-16 임야 200 200 200.0 -
주식회사

무궁화신탁 외 1인

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-1 

글라스타워빌딩 19층

75 월미 산56-3 임야 1,011 1,011 1,224.2 213.2
주식회사

무궁화신탁 외 1인

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-1 

글라스타워빌딩 19층

지적확정

측량결과

면적증가

76 월미 산56-4 임야 627 627 732.9 105.9
주식회사

무궁화신탁 외 1인

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-1 

글라스타워빌딩 19층

지적확정

측량결과

면적증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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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동 지 번 지목
지적면적

(㎡)

편입면적(㎡)
증감 소 유 자 주     소 비고

기정 확정

- 월미 산57-1 임야 7,736 6,952 - -
주식회사

무궁화신탁

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-1 

글라스타워빌딩 19층
지적확정

측량결과

면적정정77 월미 산57-1 임야 17,219 - 17,219.0 10,267.0
주식회사

무궁화신탁

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-1 

글라스타워빌딩 19층

- 월미 산58-1 임야 2,380 784 - -
주식회사

무궁화신탁

서울특별시  강남구 대치동 946-1 

글라스타워빌딩 19층
산58-1
번지에서

분할
→

산58-378 월미 산58-3 임야 2,380 784 784.0 -
주식회사

무궁화신탁

서울특별시  강남구 대치동 946-1 

글라스타워빌딩 19층

79 월미 210-1 전 2,063 2,063 2,063.0 -
주식회사

무궁화신탁

서울특별시  강남구 대치동 946-1 

글라스타워빌딩 19층

80 월미 211-1 전 645 645 645.0 -
주식회사

무궁화신탁

서울특별시  강남구 대치동 946-1 

글라스타워빌딩 19층

81 월미 311 전 1,170 1,170 1,170 -
주식회사

무궁화신탁

서울특별시  강남구 대치동 946-1 

글라스타워빌딩 19층

82 월미 329 전 1,739 1,739 1,739 -
주식회사

무궁화신탁

서울특별시  강남구 대치동 946-1 

글라스타워빌딩 19층

83 월미 330 전 2,850 2,850 2,850.0 -
주식회사

무궁화신탁

서울특별시  강남구 대치동 946-1 

글라스타워빌딩 19층

84 월미 330-1 전 783 783 783.0 -
주식회사

무궁화신탁

서울특별시  강남구 대치동 946-1 

글라스타워빌딩 19층

85 월미 330-2 전 526 526 526.0 -
주식회사

무궁화신탁

서울특별시  강남구 대치동 946-1 

글라스타워빌딩 19층

86 월미 330-3 전 96 96 96.0 -
주식회사

무궁화신탁

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-1 

글라스타워빌딩 19층

87 월미 330-4 전 1,418 1,418 1,418.0 -
주식회사

무궁화신탁

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-1 

글라스타워빌딩 19층

88 월미 330-5 전 235 235 235.0 -
주식회사

무궁화신탁

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-1 

글라스타워빌딩 19층

89 월미 334-3 전 802 802 802.0 -
주식회사

무궁화신탁

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-1 

글라스타워빌딩 19층

90 월미 335 전 1,613 1,613 1,613.0 -
주식회사

무궁화신탁

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-1 

글라스타워빌딩 19층

91 월미 336-7 전 3,399 3,399 3,399.0 -
주식회사

무궁화신탁

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-1 

글라스타워빌딩 19층

92 월미 337-8 전 1,042 1,042 1,042.0 -
주식회사

무궁화신탁 외 1인

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-1 

글라스타워빌딩 19층

93 월미 362-3 전 754 754 754.0 -
주식회사

무궁화신탁

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-1 

글라스타워빌딩 19층

94 월미 363-1 전 1,349 1,349 1,349.0 -
주식회사

무궁화신탁

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-1 

글라스타워빌딩 19층

95 월미 365 전 1,597 1,597 1,597.0 -
주식회사

무궁화신탁

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-1 

글라스타워빌딩 19층

96 월미 366-4 전 641 641 641.0 -
주식회사

무궁화신탁

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-1 

글라스타워빌딩 19층

- 월미 367-2 전 834 834 - -
주식회사

무궁화신탁 외 1인

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-1 

글라스타워빌딩 19층

367-2

분할→

367-3

정정97 월미 367-3 전 1,173 1,173 1,173.0 -
주식회사

무궁화신탁 외 1인

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-1 

글라스타워빌딩 19층

98 월미 368-5 전 1,449 1,449 1,449.0 -
주식회사

무궁화신탁

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-1 

글라스타워빌딩 19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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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동 지 번 지목
지적면적

(㎡)

편입면적(㎡)
증감 소 유 자 주     소 비고

기정 확정

99 월미 368-7 전 1,277 1,277 1,277.0 -
주식회사

무궁화신탁 외 1인

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-1 

글라스타워빌딩 19층

100 월미 384 전 3,233 3,233 3,233.0 -
주식회사

무궁화신탁

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-1 

글라스타워빌딩 19층

- 월미 385-1 전 3,002 2,878 - -
주식회사

무궁화신탁

서울특별시  강남구 대치동 946-1 

글라스타워빌딩 19층

385-1→

385-4

번지로 

분할101 월미 385-4 전 3,002 2,878 2,878.0 -
주식회사

무궁화신탁

서울특별시  강남구 대치동 946-1 

글라스타워빌딩 19층

102 월미 387 전 1,950 420 420.0 -
주식회사

무궁화신탁 외 1인

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-1 

글라스타워빌딩 19층

103 월미 388 전 800 800 800.0 -
주식회사

무궁화신탁

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-1

 글라스타워빌딩 19층

- 월미 330-7 체 14,572 1,293 - - 공주시 　

- 월미 330-7 체 13,279 - - - 공주시 　 330-7→

330-8, 

330-9

번지로 분할

및 소유자

변경

104 월미 330-8 체 1,128 1,128.0 -
주식회사

무궁화신탁

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-1

 글라스타워빌딩 19층

105 월미 330-9 체 165 165.0 -
주식회사

무궁화신탁

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-1

 글라스타워빌딩 19층

합  계
155,846

152,222

138,070

148,676

-

149,684

-

11,614

- 당초 367-2번지에서 분할된 367-3번지 1,173㎡로

  정정됨에 따라 당초승인 면적에 339㎡증가

- 지적확정측량결과에 따라 전체면적의 11,275㎡

  증가로 당초승인면적에 총 11,614.0㎡ 증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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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주시 공고 제 2011-692호

    「공주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」전부를 개정

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

고자 「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

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1년  7월  15일

공  주  시  장 󰃡
공주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
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  1.  개정이 유

    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마련한 농기계임대사업 설치운

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반영하고, 

임대농기계 운반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

나타난 문제점을 개선․보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. 

  2.  주요 내 용

   가.  농기 계대 여 은 행 을  농기 계 임 대 사 업 으 로  용 어 를  일 원화(안  제3조 )

    - “농기계대여은행”과 “농기계 임대사업”으로 혼용되었던 용어를 “농기계 

임대사업”으로 일원화하고 농기계임대사업소를 공주시 농업기술센터에 

두도록 함

   나 .  농기계사용 임대차 계약서 작성(안 제8조)

    - 세부적인 계약조건을 명시한 “농기계사용 임대차 계약서”를 작성하여 임

차인의 권리를 알리고 사용조건을 이행하도록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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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다 .  임대기준 일부 변경(안 제9조)

    -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 유지를 위해 사용일전 2개월 이내에서 임대

신청을 하도록 함

    -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공주시에 주민등록이 

된 사람으로 경작지가 관내에 있는 농업인으로 정함

    - 원활한 임대현황 관리를 위해 입출고 시간을 17:00로 명문화

   라.  임대농기계 운반서비스 운영 기준 마련(안 제10조)

    - 운반서비스를 관리요원과 사전협의하여 신청토록 하고 운반이 가능한 
기종 및 지역을 포함하는 세부 운영기준을 홈페이지 및 소식지 등에 
공고하도록 정함

   마.  임대농기계 운반서비스 운반요금 기준 마련(안 제11조 제1항,  별표2)

    - 기관장이 공고한 지역 및 기종 등에 해당되는 경우 운반서비스를 제공
하고 편도기준 2만원의 운반요금을 부과하도록 함 

   바.  임대계약을 위반 하는 임차인에 대한 제한 규정 구체화(안 제17 조)

    - 농기계를 3회이상 깨끗하게 청소․세척하지 않고 반환하거나 임대기간을 

3회이상 초과하여 반납하는 경우 등에 대해 임대계약을 1년 이내의 범위

에서 제한 할 수 있도록 구체화

   사. 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(안 제20조부터  

제23조까지)

    -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

    - 임대농기계 선정․구입 및 임대료 부과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․의

결하도록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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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3.  의 견 제출

  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4일

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(참조：기술보급과장)에게 제

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 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   나. 성명(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), 주소 및 전화번호

   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   ※ 보내실 곳 : 공주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(농기계담당)

      주 소：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내산목천길 52-15(도천리 1-2번지) 

      우편번호 : 314-862  전 화： 041-840-2256   FAX : 041-840-2426

  4 .  참 고사 항

   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(www.gongju.go.kr) 고시․공고란에서도 

  보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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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주시 조례 제    호

공주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

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공주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

이 개정한다.

공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․운영 및  

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농업기계화촉진법」제8조의2와「지방자치법」제   

  136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과 저비용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 

  농업의 생산성 향상, 농가의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주시 농  

  기계임대사업소 설치ㆍ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 

 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치) 공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는 공주시 농업기술센터에 두며 필요

  시 분점을 둘 수 있다.

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  1.󰡒농기계 임대사업󰡓(이하󰡒임대사업󰡓이라 한다)이라 함은 공주시가  

   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유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.

  2.󰡒임대 농기계󰡓(이하󰡒농기계󰡓라 한다)란 본 조례에 따라 운영ㆍ관  

    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.

  3.󰡒임대료󰡓란 농기계의 사용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.

  4.󰡒운반서비스󰡓란 공주시가 임대 농기계를 임차인에게 직접 운반해 주  

    는 서비스를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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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5.󰡒운반요금󰡓이란 임대 농기계를 운반해 주는 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 

    요금을 말한다.

  6.󰡒사용자󰡓란 공주시로부터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  

    며,「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」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 한다.

제4조(범위) 이 조례에 의한 임대사업의 지원 및 운영의 범위는 다음 각   

  호와 같다.

  1. 농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

  2.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, 지원에 관한 사항

  3.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임대사업의 지원) ① 공주시장(이하󰡒시장󰡓이라 한다)은 임대사업  

  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.

  ② 시장은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, 장비, 인력의 확보와 유지 또  

  는 확대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한다.

제6조(운영 및 관리) ① 임대사업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농업기술센  

  터소장이 한다.

  ② 임대사업 운영기관의 장(농업기술센터소장, 이하󰡒기관장󰡓이라 한   

  다)은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.

  ③ 기관장은 매년 임대사업 운영 계획을 수립, 실행, 평가하고 그 결과  

  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  ④ 기관장은 농업인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임대용 농  

  기계가 선정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  ⑤ 농기계 내용연수 경과, 망실ㆍ파손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 처분할 경우  

  에는 임대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 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.

제7조(관리요원) ①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기관장은  

  소속 직원 중에서 관리요원을 지정 할 수 있다.

  ② 기관장은 임대사업 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임대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 

 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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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(계약 및 교육) ① 사용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󰡒농기계사용 임대차

  계약서󰡓를 작성하여야 하며, 계약서의 사용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.

  ② 관리요원은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 취급ㆍ조작 요령에  

  관한 사전교육과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 농기계를 임대하여야 한다.

  ③ 사용자는󰡒농업인안전공제󰡓에 가입하도록 한다.

제9조(임대기준) ① 농기계의 임대기준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  

 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일전 2개월 이내에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사용료  

  를 입금한 사용자에게 임대함을 원칙으로 한다.

  ② 농기계 대수 및 임대기간은 1농가당 기종별 1대 기준으로 사용기간  

  은 3일 이내로 한다. 다만,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 임대기간을 연장할  

  수 있다.

  ③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공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 

  사람으로 경작지가 관내에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.

  ④ 시장은 제3항의 사용자를 확인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증명서류를 제  

  출하게 할 수 있다.

  ⑤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부터 입고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되 입  

  출고시간은 사용전일 17:00부터 시작하여 반납일 17:00까지로 한다. 단,  

 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.

  ⑥ 농기계의 입출고 시간은 원칙적으로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 한다.

제10조(운반서비스 운영 기준) ① 운반서비스를 신청할 경우에는 운반 가  

  능여부ㆍ일정 등을 관리요원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.

  ② 운반서비스의 상하차 장소는 신청지역 마을회관으로 한다. 단, 필요  

  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.

  ③ 기관장은 운반이 가능한 기종 및 지역을 포함하는 세부 운영기준을  

   홈페이지 및 소식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

제11조(임대료 등) ① 임대료는 별표 1의 임대료 징수 기준에 의하며, 운  

  반요금은 별표 2의 운반서비스 운반요금 징수 기준에 의하여 사용자에  

  게 부과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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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② 임대료 및 운반요금은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󰡒농업기계 임대사업   

  운영가이드󰡓에서 예시하고 있는 산정기준을 감안하고 징수하여 임대사  

  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. 단, 동일한 기종을 구입하였  

  을 경우에는 최종구입가격을 준용하여 임대료를 정할 수 있다.

  ③ 임대료 및 운반요금을 변경하는 경우 홈페이지 및 소식지 등에 공고  

  하여야 한다.

  ④ 사용자는 임대료 및 운반요금을 농기계 출고 전까지 공주시세입금   

  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.

  ⑤ 사용 후 반환일시에 농기계를 반환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    

  하였을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사용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.

  ⑥ 농기계 사용에 따른 유류대금 및 그 밖의 농기계 운반에 필요한 경  

  비는 사용자가 부담 한다.

제12조(임대료의 감면) 시장은 재해ㆍ재난복구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  

  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으며, 감면 받고자 할 경  

  우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  

  한다.

제13조(임대료 등의 반환) 납부된 임대료 및 운반요금은 원칙적으로 반환  

  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  

  대료를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 할 수 있다.

  1.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대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

  2. 농기계의 출고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

제14조(임대계약의 취소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  

  우 임대기간 중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.

  1. 사용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

  2. 농기계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

  3. 농기계를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

  4.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받았을 경우

  5. 임대료 및 운반요금을 체납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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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② 제1항의 임대계약 취소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  

  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남은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
제15조(책임 및 변상) ① 사용자는 임대기간 중 계약조건의 이행과 선량한  

 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  ② 농기계는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하여야  

  한다.

  ③ 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가  

  도난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.

  ④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사고에 의한 인적ㆍ물적 피해 등에 대해서  

  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.

제16조(농기계의 반환) ① 사용자는 임대기간 종료 후 농기계를 깨끗이 청  

  소 및 세척하여 반환하여야 한다.

  ② 세차불량 등으로 3회 이상 지적받을 경우 사용자에게 임대시 불이익  

  을 줄 수 있다.

  ③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관리요원에게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 받  

  아야 한다.

제17조(임대계약의 제한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

 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.

  1. 임대기간을 3회 이상 초과하여 반납한 사실이 있는 사람. 다만, 불가  

    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지연일수는 포함하지 않는다.

  2.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

  3.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  

    는 경우

  4. 제16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

제18조(비치대장) 농기계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 

  호의 대장을 갖추어 두고 활용한다. 다만,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  

  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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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(별지 제3호 서식)

  2. 임대농기계 관리대장(별지 제4호 서식)

  3. 임대료 및 운반요금 수납대장(별지 제5호 서식)

  4. 임대계약제한자 관리대장(별지 제6호 서식)

제19조(농기계 처분) 농기계의 내용연수가 경과하거나 훼손된 농기계수리  

  비가 농기계평가(잔존)가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경쟁 입찰방식 또는 수의  

  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.

제20조(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) ① 농기계 임대사업의   

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(이하󰡒위원회󰡓라   

  한다)를 둔다.

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, 위원회는 위원장을   

 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  ③ 위원은 농업인단체 임원, 농업인(단, 여성농업인 1인 이상 포함), 농  

  기계전문가(농과관련 교수 및 교사, 연구전문가 등), 관계기관 임직원 중  

  에서 위촉한다.

  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, 간사는 농기  

  계업무담당지도사로 한다.

제21조(위원회 임기)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 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  

  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 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  

 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
  1. 품위손상, 장기불참 등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  

    다고 인정되는 경우

  2.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 

    경우

  3.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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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조(위원회 운영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  

  된다.

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  

 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23조(위원회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․의결 한다.

  1. 사업계획서의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

  2. 임대농기계 기종 선정 및 구입에 관한 사항

  3. 임대료 및 운반요금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

  4. 그 밖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

제24조(실비변상)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「공  

  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  

 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  

 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25조(준용)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농림사업시행지침서(농기  

  계임대사업)」와「공주시 재무 회계 규칙」및「공주시 시세 부과징수    

  규칙」을 준용한다.

제2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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〔별표 1〕

임대료 징수 기준 (제11조제1항 관련)

(단위: 천원/1일)

농기계 구입시 단가 사용료

300만원 미만  5

300만원 이상  ～ 500만원 미만 10

500만원 이상  ～ 1,000만원 미만 15

1,000만원 이상 ～ 1,500만원 미만 20

1,500만원 이상 ～ 2,000만원 미만 25

2,000만원 이상 ～ 2,500만원 미만 30

2,500만원 이상 ～ 3,000만원 미만 35

3,000만원 이상
구입단가의 3/1000

(백원 단위는 절사)

〔별표 2〕

운반서비스 운반요금 징수 기준(편도요금)

(제11조제1항 관련)

(단위 : 천원/회)

운송서비스 대상 지역 운반요금

제10조제3항에 따라 공고한 지역 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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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 기 계 명

부속작업기 부속자재

임대차기간 년   월   일부터     년   월   일까지(    일)

임  대  료

농기계

운반서비스

구분 장소 희망시간 거리(㎞) 요금(원)

출고

입고

작업장소

작업내용 작업면적                  ㎡

〔별지 제1호 서식〕

농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서 (제8조제1항 관련)

【임대재산의 표시】

  위  재 산 에  대 하 여  임 대 인 을󰡒갑󰡓으 로  하 고, 임 차인 을󰡒을󰡓로  하 여  다

음과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사용목적) 을은 임대재산을 아래의 계획에 따라 농업용 목적으로 사용한다.

제2조(임대기간 및 임대료 등) 임대기간 및 임대료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.

제3조(임대료 등의 납부) 임대료는 농기계 출고 전까지 공주시세입금 수납  

  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.

제4조(책임 및 변상) ① 을은 임대기간 중 농기계를 안전하고 청결하게 보관  

  및 관리하여야 한다.

  ② 을은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, 보수 및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(수리  

  비, 연료비 등)를 부담하여야 하며, 농기계가 파손되었거나 분실했을 경우  

  에는 변상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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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③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사고에 의한 인적․물적 피해 등에 대해서는  

  을이 모든 책임을 지며, 임대기간 중 고장 등에 의한 물적 피해에 대하여  

  갑은 변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  ④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을은 임대농기계를 대상으로󰡒농업인안전공제󰡓  
  에 가입하여야 한다.

제5조(임대료 등의 반환) 납부된 임대료 및 운반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,  

  반환일시에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.

제6조(농기계의 반환) 임대농기계는 깨끗이 세척 후 관리요원에게 이상 유무  

  확인을 받고 반환하여야 한다.

제7조(임대계약의 취소 및 제한) ① 갑은 제14조 및 제17조에 따라 임대기간  

  중에도 을에 대하여 이 계약을 취소하거나 임대계약을 1년 이내의 범위에  

  서 제한할 수 있다. 이 경우 갑은 을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  

  니하며, 잔여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
 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한 후 갑과 

을이 기명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.

년      월      일 

             임대인(갑):   공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  (직인)

             임차인(을):   성    명:                  (인 또는 서명)

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   소: 

                          전화번호: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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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          명 생년월일

주          소

임차장비 및 기간

기종명(형식)

사용기간

임    대    료 원
감면을 받고자

하는 금액
원

감면 신청 사유

   「공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」

 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.

년       월       일

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자                  (서명 또는 인)

 공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

 첨부서류: 감면 대상자 증명서 또는 감면자료

〔별지 제2호 서식〕

농기계 임대료 감면 신청서 (제12조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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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

련

번

호

계  

약

연

월

일

임차인

임대기계

(기종 및 

수량)
임

대

기

간

작

업

장

소

작

업

내

용

작

업

면

적

(㎡)

운

반

서

비

스

여

부 

임대료 및 

운반요금

(원)

출․입

고일 취

소

여

부

연

장

여

부

결 재

주

소

성

명

연

락

처

기

계

명

부

속

작

업

기

부

속

자

재

임

대

료

운

반

요

금

계

출

고

일

입

고

일

담

당

자

담

당

과

장

〔별지 제3호 서식〕

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 (제18조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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〔별지 제4호 서식〕

임대농기계 관리대장 (제18조 관련)

관리번호

구입금액

계 국 비 시․도비 시․군비

구입연월일 형 식 명

규    격 제조번호

성    능 내용연한

주요특징

제조회사

및

구입처

회 사 명

전화번호

홈페이지

사   진

임대 농기계 관리번호 명판

주 요 관 리 내 역

일    시 주요 문제점 조치결과 담당자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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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

련

번

호

계 

약

연

월

일

임차인
기

종

명

임

대

기

간

(일)

감

면

액

임대료
결  재

비

고

농
기
계
임
대
료

운

반

요

금

계성 

명

주 

소

담

당

자

담

당

과 

장

일

련

번

호

처  

분

연  

월  

일

처분 대상자

위반조항 

및

 위반내용

처분내용

사용

제한

기간

결  재

비

고

담

당

자

담 

당

과 

장

성 

명

주

소

연

락

처

〔별지 제5호 서식〕

임대료 및 운반요금 수납대장 (제18조 관련)

(단위: 천원)

※ 임대차인은 임대료 수납확인필증을 수납일로부터 5년간 각각 보관한다.

〔별지 제6호 서식〕

 임대계약제한자 관리대장 (제18조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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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주시 공고 2011 - 700호

제10회 공주시 웅진문화상 시상계획 공고

 2011년도 제10회『공주시 웅진문화상』시상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1. 시상부문

  ❍ 지역사회 개발 : 도시발전, 향토개발,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시민과 적극적인 사회 봉사

활동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

  ❍ 교 육 /문 화 : 학교교육, 사회교육에 공헌한자 및 문화예술 향상 발전에 기여한 자

  ❍ 체육/청소년 : 체육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및 굳센 의지를 갖고 공주를 빛낸 

청소년 또는 청소년 선도․보호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자

  ❍ 효행상 : 사람된 도리와 가정의 참된 의미를 깨우쳐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이루는데 

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

  ❍ 특별상 : 신망과 인격을 겸비한 선비, 출향인사 중 우리지역 공주를 빛낸 인사

2. 수상대상

  ❍ 추천일 현재 공주시 관할 구역안에 5년이상 거주(근무)하는 자 또는 공주에 본적을 둔 

출향인사(단, 동일한 공적으로 시단위 규모이상의 시상을 받은 자는 제외)

3. 접수기간 및 접수처

  ❍ 접수기간 : 2011. 7. 18(월) ～ 8. 31.(월) 18:00(우편접수시 :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)

  ❍ 접 수 처 : 공주시 행정지원실

4. 추천할 수 있는 자

  ❍ 관내 기관․단체장, 각급 학교장(초․중․고) 및 대학 이상의 총(학)장, 읍․면․동장, 

    웅진문화상을 받은 자

  ❍ 지역주민(10인 이상의 연서와 관할구역 읍․면․동장 의견서 첨부)

5. 구비서류

  ❍ 추천서 1부.               ❍ 공적조서 1부.        ❍ 이력서 1부.

  ❍ 사진(상반신 명함판) 3매.  ❍ 재직증명서(기관에 재직중인 자) 1부.

6. 시   상

  ❍ 일   시 : 2011.  10.  7(목) (시민화합체육대회 개회식시)

  ❍ 시   상 : 부문별 각 1명【웅진문화상패 수여, 시상금(부상)은 없음】

7. 기   타

  ❍ 심사결과 수상할 만한 공적이 있는 자가 없을 때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

  ❍ 수상대상자의 추천 구비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  ❍ 문의처 및 추천서식 배부처 : 공주시 시정담당관(840-2220), 읍․면사무소․동자치센터

2011년    7월    12일

공    주    시   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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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주시 공고 제2011 ­ 702호

공인 폐기 공고

  공주시 공인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을 폐기하고 

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1년  7월  15일

공   주   시   장

1. 폐기공인명 : 공주시과세표준심의위원회위원장의인

               및 공주시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위원장인

2. 공인 폐기 사유 : ｢지방세기본법｣ 제141조(지방세심의위원회의 

설치‧운영)에 의거 ‘공주시과세표준심의위원회’ 및 

‘공주시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’가 ‘공주시지방세

심의위원회’로 통합운영됨에 따른 공인 폐기

3. 공인 폐기일자 : 2011.  7.  15.

4. 폐기공인 인영

부서명 공인명 인 영 규 격 비 고

세무과
공주시과세표준

심의위원회위원장의인

2.1㎝×2.1㎝

(정방형)

“
공주시과세전적부

심사위원회위원장인
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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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주시 공고 제2011 ­ 704호

공인 신조 공고

  공주시 공인조례 제2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을 

등록․교부하고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

공고합니다.

2011년  7월  15일

공   주   시   장

1. 공인 신조 사유 :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신설 및 명칭 변경

2. 공인 신조 일자 : 2011.  7.  15.

3. 신조 공인 인영

부서명 공 인 명 규 격
(재질/크기/글자체)

인 영 비 고

시정담당관
공주시 시정담당관 

분임경리관인

목재

2.0×2.0

훈민정음체

“
공주시 시정담당관 

분임물품출납원인

목재

1.8×1.8

훈민정음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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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공 인 명 규 격
(재질/크기/글자체)

인 영 비 고

시정담당관
공주시 시정담당관 

일상경비출납원인

목재

1.8×1.8

훈민정음체

기획담당관
공주시 기획담당관 

분임경리관인

목재

2.0×2.0

훈민정음체

“
공주시 기획담당관 

분임물품출납원인

목재

1.8×1.8

훈민정음체

“
공주시 기획담당관 

일상경비출납원인

목재

1.8×1.8

훈민정음체

인사담당관
공주시 인사담당관 

분임경리관인

목재

2.0×2.0

훈민정음체

“
공주시 인사담당관 

분임물품출납원인

목재

1.8×1.8

훈민정음체

“
공주시 인사담당관 

일상경비출납원인

목재

1.8×1.8

훈민정음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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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공 인 명 규 격
(재질/크기/글자체)

인 영 비 고

감사담당관
공주시 감사담당관 

분임경리관인

목재

2.0×2.0

훈민정음체

“
공주시 감사담당관 

분임물품출납원인

목재

1.8×1.8

훈민정음체

“
공주시 감사담당관 

일상경비출납원인

목재

1.8×1.8

훈민정음체

정보담당관
공주시 정보담당관 

분임경리관인

목재

2.0×2.0

훈민정음체

“
공주시 정보담당관 

분임물품출납원인

목재

1.8×1.8

훈민정음체

“
공주시 정보담당관 

일상경비출납원인

목재

1.8×1.8

훈민정음체

사회과
공주시 사회과 

분임경리관인

목재

2.0×2.0

훈민정음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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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공 인 명 규 격
(재질/크기/글자체)

인 영 비 고

사회과
공주시 사회과 

분임물품출납원인

목재

1.8×1.8

훈민정음체

“
공주시 사회과 

일상경비출납원인

목재

1.8×1.8

훈민정음체

“
공주시 사회복지기

금운용관인 사회과

목재

2.0×2.0

훈민정음체

복지과
공주시 복지과 

분임경리관인

목재

2.0×2.0

훈민정음체

“
공주시 복지과 

분임물품출납원인

목재

1.8×1.8

훈민정음체

“
공주시 복지과 

일상경비출납원인

목재

1.8×1.8

훈민정음체

민원과
민원과 공주시장인 

일반민원전용

목재

2.4×2.4

훈민정음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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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공 인 명 규 격
(재질/크기/글자체)

인 영 비 고

민원과
민원과 공주시장인 

가족관계등록민원전용

목재

2.4×2.4

훈민정음체

“
공주시 민원과 

분임경리관인

목재

2.0×2.0

훈민정음체

“
공주시 민원과 

분임물품출납원인

목재

1.8×1.8

훈민정음체

“
공주시 민원과 

일상경비출납원인

목재

1.8×1.8

훈민정음체

경제과
공주시 경제과 

분임경리관인

목재

2.0×2.0

훈민정음체

“
공주시 경제과 

분임물품출납원인

목재

1.8×1.8

훈민정음체

“
공주시 경제과 

일상경비출납원인

목재

1.8×1.8

훈민정음체

- 42 -



부서명 공 인 명 규 격
(재질/크기/글자체)

인 영 비 고

문화체육과
공주시 문화체육과 

분임경리관인

목재

2.0×2.0

훈민정음체

“
공주시 문화체육과 

분임물품출납원인

목재

1.8×1.8

훈민정음체

“
공주시 문화체육과 

일상경비출납원인

목재

1.8×1.8

훈민정음체

관광과
공주시 관광과 

분임경리관인

목재

2.0×2.0

훈민정음체

“
공주시 관광과 

분임물품출납원인

목재

1.8×1.8

훈민정음체

“
공주시 관광과 

일상경비출납원인

목재

1.8×1.8

훈민정음체

5도2촌과
공주시 5도2촌과 

분임경리관인

목재

2.0×2.0

훈민정음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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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공 인 명 규 격
(재질/크기/글자체)

인 영 비 고

5도2촌과
공주시 5도2촌과 

분임물품출납원인

목재

1.8×1.8

훈민정음체

“
공주시 5도2촌과 

일상경비출납원인

목재

1.8×1.8

훈민정음체

문화재과
공주시 문화재과 

분임경리관인

목재

2.0×2.0

훈민정음체

“
공주시 문화재과 

분임물품출납원인

목재

1.8×1.8

훈민정음체

“
공주시 문화재과 

일상경비출납원인

목재

1.8×1.8

훈민정음체

산림과
공주시 산림과 

분임경리관인

목재

2.0×2.0

훈민정음체

“
공주시 산림과 

분임물품출납원인

목재

1.8×1.8

훈민정음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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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공 인 명 규 격
(재질/크기/글자체)

인 영 비 고

산림과
공주시 산림과 

일상경비출납원인

목재

1.8×1.8

훈민정음체

도시과
공주시 도시과 

분임경리관인

목재

2.0×2.0

훈민정음체

“
공주시 도시과 

분임물품출납원인

목재

1.8×1.8

훈민정음체

“
공주시 도시과 

일상경비출납원인

목재

1.8×1.8

훈민정음체

허가과
공주시 허가과 

분임경리관인

목재

2.0×2.0

훈민정음체

“
공주시 허가과 

분임물품출납원인

목재

1.8×1.8

훈민정음체

“
공주시 허가과 

일상경비출납원인

목재

1.8×1.8

훈민정음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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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공 인 명 규 격
(재질/크기/글자체)

인 영 비 고

교통과
공주시 교통과 

분임경리관인

목재

2.0×2.0

훈민정음체

“
공주시 교통과 

분임물품출납원인

목재

1.8×1.8

훈민정음체

“
공주시 교통과 

일상경비출납원인

목재

1.8×1.8

훈민정음체

환경과
공주시 환경과 

분임경리관인

목재

2.0×2.0

훈민정음체

“
공주시 환경과 

분임물품출납원인

목재

1.8×1.8

훈민정음체

“
공주시 환경과 

일상경비출납원인

목재

1.8×1.8

훈민정음체

청소과
공주시 청소과 

분임경리관인

목재

2.0×2.0

훈민정음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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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공 인 명 규 격
(재질/크기/글자체)

인 영 비 고

청소과
공주시 청소과 

분임물품출납원인

목재

1.8×1.8

훈민정음체

“
공주시 청소과 

일상경비출납원인

목재

1.8×1.8

훈민정음체

수도과
공주시 수도과 

분임경리관인

목재

2.0×2.0

훈민정음체

“
공주시 수도과 

분임물품출납원인

목재

1.8×1.8

훈민정음체

“
공주시 수도과 

일상경비출납원인

목재

1.8×1.8

훈민정음체

토지과
토지과 공주시장인 

민원전용

목재

2.4×2.4

훈민정음체

“
공주시 토지과 

분임경리관인

목재

2.0×2.0

훈민정음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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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공 인 명 규 격
(재질/크기/글자체)

인 영 비 고

토지과
공주시 토지과 

분임물품출납원인

목재

1.8×1.8

훈민정음체

“
공주시 토지과 

일상경비출납원인

목재

1.8×1.8

훈민정음체

세종특별자치시출범

실무준비팀

공주시 세종특별자치시

출범실무준비팀 

분임경리관인

목재

2.0×2.0

훈민정음체

“

공주시 세종특별자치시

출범실무준비팀 

분임물품출납원인

목재

1.8×1.8

훈민정음체

“

공주시 세종특별자치시

출범실무준비팀 

일상경비출납원인

목재

1.8×1.8

훈민정음체

관광경영사업소
공주시 관광경영

사업소장인

목재

2.0×2.0

훈민정음체

“
공주시 관광경영사업소 

징수관인

목재

2.0×2.0

훈민정음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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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공 인 명 규 격
(재질/크기/글자체)

인 영 비 고

관광경영사업소
공주시 관광경영사업소 

경리관인

목재

2.0×2.0

훈민정음체

“
공주시 관광경영사업소 

물품관리관인

목재

2.0×2.0

훈민정음체

“
공주시 관광경영사업소

지출원인

목재

2.0×2.0

훈민정음체

“
공주시 관광경영사업소

수입금출납원인

목재

1.8×1.8

훈민정음체

“
공주시 관광경영사업소 

분임물품출납원인

목재

1.8×1.8

훈민정음체

“
공주시 관광경영사업소 

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

목재

1.8×1.8

훈민정음체

도서관 공주시 도서관장인

목재

2.0×2.0

훈민정음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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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공 인 명 규 격
(재질/크기/글자체)

인 영 비 고

도서관
공주시 도서관 

징수관인

목재

2.0×2.0

훈민정음체

“
공주시 도서관 

경리관인

목재

2.0×2.0

훈민정음체

“
공주시 도서관 

물품관리관인

목재

2.0×2.0

훈민정음체

“
공주시 도서관 

지출원인

목재

2.0×2.0

훈민정음체

“
공주시 도서관 

수입금출납원인

목재

1.8×1.8

훈민정음체

“
공주시 도서관 

분임물품출납원인

목재

1.8×1.8

훈민정음체

“
공주시 도서관 

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

목재

1.8×1.8

훈민정음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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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주시 공고 제2011 ­ 705호

전자이미지공인 등록 공고

  공주시 공인조례 제2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을 

등록․교부하고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

공고합니다.

2011년  7월  15일

공   주   시   장

1.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사유 :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신설 

및 명칭변경

2. 사용개시일 : 2011.  7.  15.

3. 등록 공인 인영

부서명 공 인 명 구 분 규 격 인 영 비 고

관광경영사업소
공주시관광경영

사업소장인
신조‧등록

2.0㎝×2.0㎝

(정방형)
전자이미지

도서관 공주시도서관장인신조‧등록
2.0㎝×2.0㎝

(정방형)
전자이미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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